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〈 정상추진 〉

89. 농업인 공익수당 확대

주관부서 농업정책과 과장 반주현(☏3210) 농업경영팀장 이필재(☏3521)

신규 / 계속 임기내 / 임기후 예산 / 비예산 담당자 장재희(☏3523)

□ 사업개요

  ○ 사업위치 : 11개 시군

  ○ 사업기간 : 2022. ~ 2026.

  ○ 총사업비 : 2,944억원 (도비 1,477, 시군비 1,767)

  ○ 사업내용 : 3년 이상 도내 거주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지원액 확대

※ 단계별 상향 : 50만원 → 60만원 → 60만원+@ 

□ 예산 투자계획 대비 확보 실적 
(단위 : 억원)

구 분
투   자    계   획 투   자   액   확   보

총 계 기투자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임기후 총 계 기투자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임기후

계 2,944 - 544 564 588 612 636 - 1,528 - 544 474 510 - - -

국  비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

도  비 1,177 - 218 225 235 245 254 - 611.6 - 218 189.6 204 - - -

시군비 1,767 - 326 339 353 367 382 - 916.4 - 326 284.4 306 - - -

기  타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

□ 계획 대비 추진실적

1) 연도별 추진계획 및 실적

【 2022년 】

  ○ 추진계획 

   - 농업인 공익수당 전산시스템 구축 : 5월

   - 사업 신청 ․ 접수, 전산등록, 대상자 검증 및 확정 ․ 지급 : 12월

   - 농업인 공익수당 수혜자 확대 조례 개정 : 12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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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○ 추진실적

   - 농업인 공익수당 전산시스템 구축 : 5월(시스템명 : HAPUS)

   - 사업 신청․접수(2월~4월), 전산등록(2월~5월), 대상자 검증 및 확정․지급(12월)

   -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액 상향 및 수혜자 확대 조례 개정 : 12.16. (조례 제4838호)

     ․ 공익수당 지급액 : 연간 50만원 → 연간 60만원

     ․ 수혜자 확대 : 지급제외 조건 삭제

       (3대 연금수급자 ․ 5년 미만 귀농인 ․ 공공기관 및 공기업 임직원 등)

     ․ 지원대상 확대 : 농업인 → 농어업인(어업인 지원 확대)

【 2023년 】

  ○ 추진계획 

   - 농업인 공익수당 신청 접수 : 2월 ~ 6월

   -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지급대상자 결정 : 6월~

   -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(시군별 지역화폐 및 지역상품권) : 6월~12월

   -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보조금 정산 : 7월~12월

  ○ 추진실적

   -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 접수 : 2월 ~ 6월

   -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 : 6월 ~ 12월

      ※ 지급 실적 : 71천 농가 정도, 430.7억원(`23년 12월말 기준)

【 2024년 】

  ○ 추진계획 

   - 농업인 공익수당 시행지침 수립 및 전달 : 2월

   -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지급대상자 결정 : 6월~9월

   -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(시군별 지역화폐 및 지역상품권) : 9월

   -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보조금 정산 : '25.1월

  ○ 추진실적

   - 농어업인 공익수당 시행지침 수립 및 전달 : 2월 

   - 농어업인 공익수당 시행지침 보완 : 5월 

   - 농어업인 공익수당 홍보 추진 : 2월 ~ 6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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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-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지급대상자 결정 : 8월~9월

   -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(시군별 지역화폐 및 지역상품권) : 9월~10월

   - 농어업인 공익수당 수혜대상자 확대 방안 검토 및 조례개정 추진 : 9월~12월

구    분 현 행 개 정 비고

지급조건 완화
농업경영체 3년 이상 1년 이상

도내 거주 3년 이상 1년 이상

제한조건 완화
농업외 소득(3,700만원) 농어가 경영주

농지법 등 위반 2년 제한 1년 제한

편리성 도모 지급방법 지역화폐 현금 또는 지역화폐
   

 2) 연도별 홍보(보도)실적

 【 2022년 】

  ○ ‘내년 충북 농업인 공익수당은 60만원’      (9. 30, 충청일보)

  ○ ‘내년부터 어민도 공익수당 받는다’      (9.30, 충북일보)

  ○ ‘충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액 확대’      (9.30, 충청타임즈)

  ○ ‘충북 농업인 공익수당 50만원 이달 내 지급’  (10.14, MBC충북)

  ○ ‘3대 연금 수급자도 농업인 공익수당 받는다’  (12.5, 충청타임즈)

  ○ ‘충북 농업인 공익수당 내년 확 바뀐다’    (12.6, 한국농어민신문)

 【 2023년 】

  ○ ‘충북도, 농어업인 공익수당 접수’            (2.2, 동양일보)

  ○ ‘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하세요’            (2.2, 충청일보)

  ○ ‘충청북도, 이달 말까지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 접수’ (4.20, CJB 청주방송)

  ○ ‘충북도, 23년 농어업인 공익수당 오는 30일까지 신청’ (4.21, 충북 브레이크뉴스)

  ○ ‘충청북도, 농가 9만 3천 농가 공익수당 지원’       (4.24, 네이버뉴스)

 3) 연도별 도민과의 소통실적

 【 2022년 】

  ○ 농업인 공익수당 조례 관련 농업인단체 간담회(8. 27, 도 농정국장실)

    - 농업인 공익수당 단계별 인상에 대한 공감대 형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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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○ 농업인 공익수당 조례 개정 관련 시군 의견 수렴(8.23.~8.26. 11개 시군)

    -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액 확대 및 지원대상자 확대 관련 의견 수렴

 【 2023년 】

  ○ 농어업인 공익수당 관련 시군 의견 수렴(3.7. 11개 시군)

    - 농어업인 공익수당 사업 시군 담당자 회의 추진 및 시군별 신청접수 철저 당부 

 【 2024년 】

  ○ 농어업인 공익수당 관련 시군 의견 수렴(1.30 ~ 2. 8 / 11개 시군)

    - 농어업인 공익수당 사업 개선 의견 조회 및 추진 철저 당부

  ○ 농어업인 공익수당 시행지침 보완(5.28. / 11개 시군)

    -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자 전산입력 요령 알림

    -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완화(3년이상 거주자 중 일시 전출입자 포함)

  ○  충북도·농업인단체·충북도의회 간담회 개최(8월)

    - 농어업인 공익수당 수혜대상자 확대 추진(지급조건 및 기준 완화 등)

□ 문제점 및 대책

  ○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액 지속상향을 위해서는 예산재원 마련 필요

    ⇒ 도내 11개 시군과 협업하여 도-시군 매칭사업으로 사업비 확보

  ○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대상 기준 확대 관련 지원대상자에게 홍보 필요

    ⇒ 지속적 보도자료 제공, 시군 ․읍면별 각종 회의시 사업홍보 등 다각적 홍보 추진

  ○ 지원신청․대상자 자격 검증․수당지급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필요

    ⇒ 공공마이데이터와 시스템 연계, 지속적인 시스템 사용자 교육 추진

  ○ 도내 농어업인이 사업 신청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필요

    ⇒ 도․시군 농정부서, 산림․어업 부서와 협업으로 도내 농어업인에게 사업 홍보 추진

  ○ 타 시도 대비 지급조건이 엄격하여, 지급조건 완화를 통한 수혜자 확대 

및 지급액 상향에 대하여 지역 언론 및 농업인, 농업인단체, 도의회 등 

강력하고 지속적인 의견 제기

    ⇒ 조례개정을 통한 지급 기준 및 제외기준 완화를 통한 수혜대상자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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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향후 계획

  ○「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」일부 개정 : ’24. 12월

  ○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단가 지속 확대 검토 및 추진 : ~ 2026년

□ 기대효과

  ○ 농업 ․ 농촌의 공익적 기능 촉진을 통한 농촌사회 공동화 대응

  ○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▶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전산시스템 구축(HAPUS)

▶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 개정(’22.12.26.)

▶ 공익수당 지급액 상향 : 연간 50만원 → 60만원

▶ 공익수당 수혜자 확대
    - 농업인 → 농어업인으로 지원대상 확대

    - 지급제외 조건 완화(연금수급자, 5년 미만 귀농인, 공기업 및 공공기관 

임직원 등 삭제, 3년이상 거주자 중 단기 전출입자 거주요건 충족 처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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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


